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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fety management of a building is performed respectively for each of its component with a particular 
function such as electricity, fire fighting, elevators, city gas, boilers, and so on. However, there is a need 
of controlling the safety of the building as a whole. The construction law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sically deal with the durability of the building and possible risks of fire,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the 
building. Unlike the risk assessment system integrating various types of disasters and accidents in the US, 
the safety inspection system in Korea focus mostly o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building 
itself to ensure durability and abrasion resistance of its components separately. This study highlights a need 
of an integrative risk assessment for the building safety in Korea, learned from the 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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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건축물의 안전은 전기,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보

일러 등과 같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의 구성

부분에 따라 각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건

축물 전체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 또한 존재

한다(Lee, 2012; Lee, 2007 ; Lee, 2004; Lee & Min, 

2015). 왜냐하면 재난관리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이원화로 인한 책임성이 있는 행정행위

의 업무 공백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Min & Lee, 2014). 우리나라 및 미국의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의 영역에 대

하여 기본적으로 건축물 자체의 내구성과 화재의 위험

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구성부분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

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안전관리

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 규율하

고 있으며, 건축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모범소방법(International 

Fire Code)’, ‘모범배관시설법(International Plumbing 

Code)’, ‘모범기계설비법(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모범연료가스설비법(International Fuel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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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모범에너지절약법(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모범건축물관리법(International 

Property Maintenance Code)’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건축물 전반에 관한 법률로는 ‘모범건축법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이 존재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및 미국의 건축 관련 법령은 화재 

등과 같은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그 거주자�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여 왔

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발생한 테러(2001. 9. 11) 이후,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직

의 측면에서는 2003년 1월에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를 설립하였다. 기존의 국

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연방기관들, 즉 연

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t, 

FEMA), 중앙정보국(Central Agency of Intelligence, 

CIA),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USCG)와 같은 다

수의 기관들을 그 소속으로 통합시켰다. 제도적인 측면에

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국가예방체계(National Protection Framework), 

국가피해경감체계(National Mitigation Framework), 

국가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 국가재난

복구체계(National Disaster Recovery Framework) 

등의 일련의 재난관리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방침들

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재난관리체계 등은 기

존의 안전에 관한 모든 규율들을 재난관리라는 차원에

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각 별개의 

법령과 정부부처에 의하여 관리되던 안전�안보에 관

한 사항들을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통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 또한 개별적 사항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벗어나 

대풍 또는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에서부터 테러리스

트의 공격이나 화재 폭발과 같은 인적 재난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한 안전이라는 복합적인 관점에

서 규율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건축물의 내

구성이나 내화성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별로 별개

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별개

의 안전진단과는 별도로 각종 유형의 재난이나 사고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험분석(Risk Assessment)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재난피해경감체계 내지는 계획에 반영

함으로써 재난관리의 차원에서 일관적인 조치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있다. 각종 건축물이 재난의 대상이 되

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재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재난의 피해 정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비추어 건축물의 안전성을 재난피해경감조치의 일환으

로 파악하는 미국에서와 같은 방법론은 깊이 검토할 가

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존 건축관련 법령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하여 개

괄적으로 살펴 본 후, 통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절차라

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과 미국의 재난경감체계의 일환으

로 이루어지는 위험분석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1.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① 전

기안전, ② 소방안전, ③ 승강기 안전, ④ 도시가스 안

전, ⑤ 보일러 안전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영역을 포괄하는 ⑥ 건물 자체의 안전 영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법, 

②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③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는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 ④ 도시가스 안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⑤ 보일러 안전에 대해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 각

각 규율하고 있으며, ⑥ 포괄적인 건축물 자체의 안전

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어 규율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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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법령상의 안전관리

1)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62

조 제1항), 이러한 인가 대상이 아닌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시�도시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나아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3조). 인가를 

받고나 신고를 한 후 검사에 합격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

65조). 

또한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그 전기설비의 사

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66조 제1항).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수년수련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사

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골프연습장,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

마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 ‘유아보육법’에 따른 유

치원,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같이 여

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운영하려고 하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안전검검을 받아야 한다(법 제66조의2 제1항, 

2015. 5. 18. 개정, 2015. 11. 19.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기술수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법 제67

조), 이에 대하여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이러

한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

담하고 있다(법 제68조).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마철�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

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

련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에 의하여 고시한 전기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수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

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66조의 3 제1항).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

자는 점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

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

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73조 제1항).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법 제25조 제1항), 그러한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

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13

1)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3&ccfNo=1&cciNo=  

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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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

는 경우,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

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재난예측경보, 기

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

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구

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

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법 

시행령 [별표 2]참조)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

모�용도�위험 특성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

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

야 하며(법 제9조 제1항, 2015. 1. 20. 개정, 2016. 1. 

21. 시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각호

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

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

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

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 2, 2015. 7. 24. 

개정, 2016. 1. 25. 시행).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

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성능

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3).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법 제20조 제2항),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는 법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

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

계의 구성�운영�교육,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

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등이다(같은 조 제6

항). 이에 더하여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하가(지하의 인공

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21조).

‘항공법’ 제2조 제8호의 공항시설, ‘철도산업발전기

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 제3

호의 도시철도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 ‘산

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

술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돤

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

기지 및 공급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과 같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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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법 제20조의 2, 2015. 7. 24. 신설, 2016. 1. 25. 

시행).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

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하며(법 제21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

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

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

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

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건물

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

정 부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법 제4조 제1

항),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건물

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

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

전점검 등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를 설립하여야 하며(법 제11조),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

처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

는 완성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

용하려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승

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

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

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에 실시하는 수시검사(법 제13조 제1항)를 받아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

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

1항).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6조의2 제1항). 

5)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

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법 제17조 제1항),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

가스사용시설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

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법 제26

조의2).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

선�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

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법 제28조의3). 

나아가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

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가스공급

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

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1항). 

또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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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그리고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또한 검사대상

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1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관리 

본 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

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

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

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본 법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은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

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 시설물과 제2

종 시설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

널), 항만(갑문시설, 계류시설), 댐, 건축물(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하천(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

방, 보), 상하수도(상수도, 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본 법에서의 ‘관리주체’란 관계 법

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

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

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법 제2조 제4호). 

 

1) 안전점검

(1)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설물의 안전과 유

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공공관리

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고,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4

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소관 건물별로 매년 수

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①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③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

항, ⑤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조, 법 시행령 제5조). 

(2) 안전점검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

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

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된다(법 제6조 제1항, 제2

항). 정기점검은 연간 2회 또는 3회 이상 실시하며, 긴

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에, 정밀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은 1년에 1회 이상 내지는 6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법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3) 정밀안전진단

1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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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실시한 안

전점검의 실적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

을 착수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2015. 8. 11. 개정, 

2016. 2. 12. 실시). 

관리주체가 이러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

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7조).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

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

물에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② 교량교각의 부등

침하(不等沈下), ③ 교량교좌장치(橋梁橋座裝置)의 파

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본체의 균

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⑦ 건축

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손실, ⑧ 하구

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

굴, ⑨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遮水施設) 파손으

로 인한 침출수의 유출, ⑩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⑪ 절토�성

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

손, ⑫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법 시행

령 제12조 제1항). 이러한 통보에는 ①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②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

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③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④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 내용, ⑤ 관리주체가 조치

하여야 할 사항, ⑥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리주체가 

위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거나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5) 실적관리 및 평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

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

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관리주체는 ① 보

수�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실적, ② 시설물 제

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은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의 정밀점검

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

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법 제11조의3 제1항). 

2) 안전조치 등

(1) 사용제한 등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①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

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구조물 자

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

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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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제2

항). 또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시설물

과 제2종 시설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제2종 시설물로 지정한 시설물 

등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

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주체에게 

미리 통지하고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2)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

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① 시설

물기초의 세굴(洗掘),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不等沈

下), ③ 교량교좌장치(橋梁橋座裝置)의 파손, ④ 터널

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

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

이음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⑦ 건축물의 기

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손실, ⑧ 하구둑 및 제

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⑨ 폐

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遮水施設) 파손으로 인한 침

출수의 유출, ⑩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⑪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⑫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

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

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5

조, 제16조). 또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

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지정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

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

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5조 제3항). 시

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

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5조의2, 법 시행규칙 제17조). 

3) 유지관리 등

(1) 유지관리 방법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

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시설물의 경

우에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법 제18조 제1항, 법 시

행령 제18조).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

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

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8

조 제2항).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주

체가 부담한다(법 제18조 제4항). 

(2) 실태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

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

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33조의2 

제1항).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

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점검대상 시설물, 

점검 사유, 점검 항목 등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

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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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3

조의2 제2항, 법 시행령 제25조의2). 

 

(3) 사고원인조사 등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①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져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시설물 피

해, ②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 피해,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피해 또는 인명 피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

간관리주체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법 제33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이러한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법 제33조의3 제2항, 제3항). 그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붕

괴�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6항).

Ⅲ. 미국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령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국가의 특성상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을 갖는 법규는 대부분 주에서 제정되며, 연방정

부는 연방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범위에서 각종

의 체계(framework) 등을 제정하여 각 주정부로 하여

금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제적 구속

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 따라서 미국 연방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같이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일반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법전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에서 제정한 모범건축법(International Building 

Code)을 각 주 또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수

용하고 있고, 재난 피해의 경감을 위한 국가재난경감체

계(National Mitigation Framework)의 일부로서 각

종 시설물의 취약성�위험성 측정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위험성 측정의 결과를 재난관리계획

(Emergency Management Plan) 등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는 개별적 법

령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모

범건축법이 있으며, 그 밖에 모범소방법(International 

Fire Code), 모범배관시설법(International Plumbing 

Code), 모범기계설비법(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모범연료가스설비법(International Fuel Gas Code), 모

범에너지절약법(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모범건축물관리법(International Property Maintenance 

Code) 등이 제정되어 있다. 

2. 개별법령상의 안전관리 

1) 모범건축법

모범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에 대한 것으로

서, 이는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 단계에서의 화재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율한다는 측면에서 완성된 건축물의 기

능의 측면에서 화재예방을 규율하는 모범소방법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범

건축법은 건물의 설계단계에서 비상구의 위치, 크기 및 

숫자 등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에 비하여 모범소

2)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3.3. Developing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Disaster Resilience of the Built 
Environment: A Research Needs Assessment: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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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비상구를 폐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모범소방법

모범소방법은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화재를 예

방하고 그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율하는 법

으로서 건물의 개축 공사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그러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

항들 또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인가를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의 검사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모든 검

사 보고서는 문서로 작성되어 검토를 위하여 제출되어

야 한다. 검사 보고서는 그러한 인가를 받은 기관 또는 

책임 있는 개인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상적이지 

않고, 복잡하거나 상세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갖는다(제

106조 제2항). 

공사가 검사를 받을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접근하도록 

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이다(제106조 제2항 제1호). 공사는 최초에 이 법

에 의한 공무원의 승인이 없으면 각각의 검사에서 지정

된 단계를 초과하여 진행될 수 없다(제106조 제2항 제2

호 제1문). 

3) 모범배관시설법

모범소방법은 배관설비의 설계와 기능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하고 새로운 배관기술의 도입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법률이다. 이는 정부

의 합의절차를 거쳐 국제법전위원회가 편찬하고 기술

의 발전과 가장 안전한 배관설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3

년을 주기로 개정된다. 

이 법은 가정, 학교 및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수도, 하수도

와 관련된 건축물 내의 설계, 설치 및 검사를 통하여 

공중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온수기, 화상

방지장치(anti-scalding devices), 역류방지기술, 수

도관의 크기와 기타 관련 문제들이 이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 

4) 모범기계설비법

모범기계설비법은 난방장치, 환기장치 및 냉방장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정부의 합의절차를 

거쳐 국제법전위원회가 편찬하고 기술의 발전과 가장 

안전한 기계설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개정

된다.

이 법은 가정, 학교 및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난방장치, 냉

방장치 및 환기장치와 관련된 건축물 내의 설계, 설치 

및 검사를 통하여 공중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다. 연소장치, 냉각장치, 가열장치의 배기구의 위치와 

설비들의 보호 및 기타 관련 문제들이 이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5) 모범가스연료설비법

모범가스연료설비법은 정부의 합의절차를 거쳐 국제

법전위원회가 편찬하고 기술의 발전과 가장 안전한 설

비운용방법을 수용하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개정된다.

이 법은 가정, 학교 및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

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가스연료

를 사용하는 건축물 내 설비의 설계, 설치 및 검사를 

통하여 공중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연소

장치, 난방용 보일러(furnaces), 연통, 배기구, 가스

관의 크기 및 기타 관련 문제들이 이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 

6) 모범건축물관리법

모범건축물관리법은 기존건축물 유지에 대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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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isk Assessment Process Model6)

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또한 앞서의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합의절차를 거쳐 국

제법전위원회가 편찬하고 기술의 발전과 가장 안전한 

건축물유지방법을 수용하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개정

된다. 이 법률은 기본적 설비, 조명시설, 환기시설, 난

방시설, 위생시설 및 화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유

지�관리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 운영자 및 점유자 사이에서 본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법은 지역사회

의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안전

한 사용을 위한 규율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재난경감체계에서의 위험분석

1) 의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개별 법령들은 주로 화재

예방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관리를 규율하고 있

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재난관리

의 측면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규

율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 중 재난피해 경감조치의 일

환으로 위험성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종 시설물의 취약성�위험성 분석은 지진, 화재 등

과 같이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국가재

난관리 차원에서의 취약성�위험성 측정은 특히 인적 

재난(예: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재난피해 경감의 

측면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얼마든지 다른 유형의 재난에 대

해서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4) 실제로 2011년 국

토안보부가 공포한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시각적 통합

진단(Integrated Rapid Visual Screening of Buildings)’

은 폭발, 생화학적 사고, 지진, 홍수, 태풍 등에 대한 

취약성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절차

(1) 개요

미국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분석(Risk Assessment)

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첫 번째의 단계는 

위협 또는 위해를 파악하고, 규정하며 수량화하기 위한 

위협의 분석(threat assessment)이다. 두 번째의 단계

는 재난 또는 사고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생명 또는 

시설물의 기능 상실을 파악하는 것이다(파급효과 분석, 

consequences assessment). 세 번째의 단계는 파악된 

위협 또는 위해에 대한 핵심적 설비의 잠정적 취약성을 

3)  예컨대, 인적 재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의 기관 간 안전협의회(Interagency Security Committee)의 표준. 

4)  https://www.wbdg.org/resources/riskanalysi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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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이다(취약성 분석, vulnerability assessment). 

취약성의 척도는 특정한 유형의 사고 발생의 결과로 일어

나는 손상 또는 손실의 가능성이다. 취약성의 분석은 핵

심적인 설비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틀

이 된다.5) 이들 상호간의 관계 및 위험분석과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2) 위협 분석(threat and hazard assessment)

위협은 자연적, 인적 또는 기술적 위협과 같이 여러 

가지의 맥락에서 규정된다. 자연적 위협은 기상, 환경 

또는 지리적 현상이나 이러한 현상들의 복합작용에 의

하여 야기되는 손해 또는 곤경으로 이해된다. 자연적 

또는 기술적 위협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인간의 활

동에 의하여 비롯된다는 점에서 자연적 위협과는 구분

된다. 6)

① 위협의 유형 및 파악

설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의 

파악을 촉진하기 위한, 위협 측정에 사용되는 정보들은 

지역, 주, 연방정부 및 수많은 준 정부기관들과 민간주

체들에 의하여 수집된다. 위협에 대한 분석은 지역 및 

주의 단계에서 법집행기관들과 재난관리 기관들 그리

고 국토안보부, 연방정보국 등과 같은 수많은 기관들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배포된다. 

② 위협의 등급 결정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잠재적이고 일차적인 위협

이 파악되고 난 이후의 단계는 위협의 등급을 측정하는 

것이다. 위협의 등급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특정한 유

형의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는 

위험측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다. 위협

의 측정에는 위협, 위해 및 실제 사고와 실시간 상황분

석을 통한 역사적 기록 및 수량적 자료의 분석이 포함된

다. 취합된 자료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고의 강도 및 빈도

가 매우 광범위하며 따라서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

을 나타낸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위협의 척도를 수치

적으로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1단계에서 부터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단계까지의 10단계로, 항목별로는 최하 -  

하 - 중하- 중 - 중상 - 상 - 최상의 7단계로 나누어서 

표시하고 있다.7)

(3) 파급효과 분석

파급효과는 사고(또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의 부정적 

효과와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의 특성

과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파급효과의 분석은 특정

한 유형의 공격이나 사고의 발생에 의해 대상 건축물이 

받을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를 측정하는 절차이다. 파

급효과는 종종 사망자, 부상자,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

적 또는 사회적 피해와 같은 기타 유형의 피해로 나타내

어진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손실

은 지역사회를 통하여 파급되어 간접적인 내지는 이차

적인 손실을 야기하며, 이는 직접적인 손실보다 훨씬 

파괴적인 경우도 있다.8) 

① 대상물의 상태 파악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일어난 사고의 심각성은 위협

이나 공격의 유형 및 그 당시 대상시설의 물리적 및 환

경적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사고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분석함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시간이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통상적인 업무시간에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

는 하루 중의 다른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상이

5)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1.10. Reference Manual to Mitigate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gainst Buildings: 
1-5.

6)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pra note 5: 1-6, Figure 1-1: Risk assessment process model.

7)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pra note 5: 1-19, Table 1-5: Threat Rating Scale 참조.

8)  예를 들어 9. 11.테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를 

미치며 보다 복잡한 파급효과의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pra note 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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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급효과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둘째, 환경이다. 풍

향이나 풍속은 화재 등의 경우에 유독 가스의 지속시간

이나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지역상황이다. 

폭발 등의 경우에, 건축물은 폭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폭

발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하중에 직면하게 된다. 넷

째, 노후도이다. 어떠한 건축물이, 노후화�관리의 부

실 등으로 그의 구조적인 역량을 일부 상실하게 되면, 

폭발 등이 건축물의 구조적�비구조적 체계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② 손실 가능성의 수량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피해 유형으로 구

분된다. 첫째, 인적피해이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적 건

강에 대한 피해를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피해이다. 피

해를 입은 건축물과 그의 기능에 따른 직접적이고 간접

적인 경제적 영향(예: 재건축비용, 재난에 대응하고 재

난으로부터 복구하는 비용, 주변 환경이 입은 피해로 

인한 장기적 비용 등)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의 신뢰이

다. 정부 및 핵심적 기반시설에 대한 공중의 신뢰에 미

치는 영향, 이는 일반 대중의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인식의 

변화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능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며, 공중의 

보건과 안전을 확보하고, 치안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

는 지역 정부의 능력에 미치는 피해를 포함한다. 

초기의 파급효과는 그 건축물과 그 지역에만 제한되

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그 지역 밖에 있는 다른 건축물

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중계건물

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 설비가 마련되어 있

지 않고 또는 그 설비가 그러한 사고에 대한 복원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는 전체적인 지역에서의 통신에 

장애를 야기할 것이다. 나아가 천연가스 공급관과 같이 

지역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한 그 건축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또는 기업시설들의 

복원력은 잠재적인 사고를 예견하고, 흡수하고, 적응하

며 또는 그로부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

된다. 

파급효과가 미치는 항목은 건축물에 따라 그 경우의 

수가 많을 것이지만,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이를 기능적

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능적인 측면

에서는 시설관리�설비관리�창고관리�정보관리�식

품관리�보안 등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건

축구조�구조적 체계�외곽구조�설비체계�기계설비

체계�수도 및 가스체계�전기공급체계�화재경보체

계�인터넷/통신체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피급효

과의 정도를 측정한다.9) 또한 파급효과에 대하여도 위

협의 척도와 동일하게 수치적으로는 가능성이 가장 낮

은 1단계에서 부터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단계까지의 10

단계로, 항목별로는 최하 - 하 - 중하- 중 - 중상 -  

상 - 최상의 7단계로 나누어서 표시하고 있다.10)  

 

(4) 취약성 분석

취약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손상, 사상 및 업무에 대한 장애

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취약성은 자산, 체계, 지역, 절

차 또는 활동이 기계적 장애, 자연 재해, 테러리스트의 

공격 등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무력화 될 수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취약성은 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건

축물의 기능이 향상되거나 감소되는 수치를 측정하여 

분석된다. 취약성의 분석은 건축물의 약점과 재난 발생 

중에 소진될 우려가 있는 대체물의 미비를 파악하기 위

하여 건축물의 기능, 체계 및 지역의 특성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은 파급효과의 심각성

을 결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 또는 시행될 예방적 또는 개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pra note 5: 1-27, Table 1-8a: Nominal Examples of Consequences Rating for 

an Urban Multistory Building(Building Function) 및 Table 1-8b: Nominal Examples of Consequences Rating for an Urban 

Multistory Building(Building Infrastructure) 참조.

10)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pra note 5: 1-26, Table 1-7: Consequences Rating Sca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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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chart depicting the basic risk assessment process13)

다양한 위협과 위해에 대비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수

많은 취약성 분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특

별한 시설 또는 관련 체계와 절차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밖의 일부는 상업적으로도 활

용되고 있다. 위협 및 파급효과 분석의 경우와 유사하

게 취약성 분석의 경우에도 취약성의 척도를 수치적

으로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1단계에서 부터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단계까지의 10단계로, 항목별로는 최하 -  

하 - 중하- 중 - 중상 - 상 - 최상의 7단계로 나누어서 

표시하고 있다.11)

(5) 위험성 분석

위험성 분석은 대상물의 취약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사고가 야기할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강도를 지닌 파급

효과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각 유형의 위

협 또는 위해에 관련된 위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분석은 예방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자원

의 보다 효율적인 배치와 우선순위의 결정을 촉진한다.

연방재난관리청이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위험

분석 방식은 위협분석, 파급효과분석 및 취약성분석을 

통합하여 각각의 시설물과 위협/위해를 다음의 공식을 

통하여 수치화하는 것이다. 즉, ‘위험 = 위협등급 × 파

급효과등급 × 취약성등급’이다. 

3) 위험관리 

전통적으로 미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체계는 

잘 정비되고 사회 일반에 의하여 수용된 표준, 규제, 검

사 및 평가기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건축법규를 통하

여 자연 재난(태풍, 홍수, 지진 및 폭설 등)에 의한 피해

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부의 인적 위험(위험물

질의 저장) 및 특정한 사회적 목적(에너지 절약 및 생명

의 보호) 또한 이를 통하여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

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 체계는 아직까지도 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위협에 대한 관리는 통상적으로 정부 특히, 군대, 정

보 및 사법기관과 같은 보다 높은 단계의 권한이다. 개

별적인 건축물 단계에서의 위험관리는 시설물의 잠재

적인 취약성을 감소시키거나 대비 및 대응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을 통하여 파급효과를 경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험분석을 통한 자료들이 통합되고 계산되면, 이를 

1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pra note 5: 1-30, Table 1-9: Vulnerability Rating Scal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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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afety of Buildings(Korea) Risk Assessment(USA)

goal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buildings Disaster damage reduction

object Building prescribed by statute In principle, all buildings

subject owner etc. management authority owner etc. management authority 

procedures safety inspection - precision safety diagnosis
threat assessment - consequences assessment -  

vulnerability assessment

connectivity and 
disaster management

unclear some of disaster damage mitigation systems

reflect of the results repair�strengthen
Vulnerability strengthen measures, reflected in disaster 

management plan

Table 1.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USA 

통하여 위험을 파악하고 수량화할 수 있게 된다. 위험

측정의 목적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설계자들로 하여

금 어떠한 예방적 조치가 어떠한 위협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

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험이 수량화되고 분석이 

되면,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

호조치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은 가용한 자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

율적인 경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

어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12)  

Ⅳ. 재난 취약성이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의 개별 법령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통합적인 위

험성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즉 미국에서의 위험성분석

과 비견될 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제

도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규율하고 있

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검검과 미국

의 위험성분석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Table 1> 참조). 13)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안전점검과 

미국의 위험성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

으므로 건축물의 내구성, 마모 등 건축물 자체에서 야

기되는 위험에 대한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재난에의 대비는 다소 부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체적인 재난관리체계의 일환인 재

난피해경감조치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위

험성분석 또한 건축물 자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그 

지역의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인 배경까지도 고려의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안전점검은 주로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인 분

석에 중심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에서의 위험성 

분석은 보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설물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 및 그 이후의 정밀안

전진단과 그 결과에 따르는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

를 취하도록 규율하고는 있지만(법 제15조 제1항, 법 시

행령 제15조, 제16조), 이는 그 자체 단절적인 조치로서 

이에 대한 재난관리정책과의 연계성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지적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위험성

분석과 그에 따르는 개선조치가 재난피해경감체계 내

에 반영되어 재난관리계획의 일부로서 활용되도록 하

고 있다. 

우리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1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upra note 5: 1-6.

13) https://www.wbdg.org/resources/riskanalysis.php, Figure 4. Flowchart depicting the basic risk assess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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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는 아무런 

연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과 각급 ‘안전관

리기본계획’ 사이에서도 상호 연관성 없는 별개의 ‘안전

관리계획’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게 된

다. 이는 ‘재난관리’ 개념의 포괄성이 아직 확실히 반영

되지 못한 결과라고 여겨지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미국

과 같은 포괄적인 위험진단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전체적인 재난관리 내지는 재난피해경감활동의 

일환으로 포섭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축물은 재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만 그 자체로서 재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의 정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유

지관리를 고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적인 재

난 대비 또는 재난피해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파악하여

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를 통하여 국가 내지는 

지역사회의 재난관리활동을 보다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미국의 위험성분석

과 같은 건축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안전점검제도

를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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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성이 있는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예비적 고찰

-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 관점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건축물의 안전은 전기,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보일러 등과 같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의 

구성부분에 따라 각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건축물 전체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우리나라 및 미국의 건축관련 법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의 영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건축물 자체의 내구성과 화재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점검과 미국의 위험성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건축물의 내구성, 마모 등 건축물 자체에서 야기되는 위험에 대한 방지

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재난에의 대비는 다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건축물의 내구성이나 내화성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별로 별개의 안

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별개의 안전진단과는 별도로 각종 유형의 재난이나 

사고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험분석(Risk Assessment)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피해경감체계 내지는 

계획에 반영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차원에서 일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각종 건축

물이 재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재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주제어 : 재난 취약성, 건축물 안전, 위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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